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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19. 4. 16.] [대통령령 제29699호, 2019. 4. 1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지방인사제도과) 02-2100-3888~9
 

제7조의9(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

임기제공무원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,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

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(이하 "시간선택제공무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휴가

는 제4조제2항, 제7조제1항, 제7조의5, 제7조의7제6항ㆍ제7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. <개정

2019. 4. 16.>

[전문개정 2018. 12. 18.]

[제7조의8에서 이동 <2019. 4. 16.>]

 
 

부칙 <제29699호,2019. 4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조의2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를 받은 경우부

터 적용한다.

②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6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의원회에 참석하거나 원격지

로 전보 발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연가 일수를 산정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병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받았거나 받은 병가는 제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았거나 받은 것

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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